
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

□ 자격요건

구    분 요    건

직
무
수
행
요
건

자격
▪ 대한민국 국민인 자
▪「경비업법」 제5조(임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▪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마주가 아닌 자

학력 등

▪ 특별한 학력제한 없음

▪ 경마를 포함한 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

▪ 그 밖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필요역량

▪ 임원으로서의 리더쉽과 비전 제시 능력
▪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
▪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
▪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
▪ 경영혁신의지, 대외교섭력, 대국민 봉사정신과 관련한 소양과 덕목

□ 결격사항

<공통사항>

○ 「경비업법」제5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  1. 피성년후견인
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
  4. 이 법 또는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하여 벌금형의

   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5. 이 법(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)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

   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

   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6.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

   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<사외이사만 해당>

○ 「상법」제382조 제3항 (이사의 선임,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) 에 해당하지 

    아니한 자


